
[참고] 예비군훈련 면제관련 법령 / 지침

1) 병역법(제 6장 2절 49조,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)

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

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.

2) 국방부 훈령(제5장 18조)

∙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

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후 해당연도 잔여훈련(이월

훈련 제외) 이수 처리

3) 국방부 지침('23. 4. 6.)

∙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산불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

'피해 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아

- 해당 예비군부대(지역예비군훈련)나
- 해당 지방병무청(동원훈련)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

∙ 이월훈련은 미적용

∙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,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
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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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2. ~ 4. 4. 전국 동시다발 산불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참고보고

<예비군훈련과 / ☎ 7732, '23. 4. 7.(금) >

작전사 內 10개 지역이 ‘특별재난지역'으로 선포(4. 5.)됨에 따른

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내용임.

1. 특별재난지역(10개 지역)

• 31사단(2) : 전남 함평군·순천시

• 32사단(6) : 대전 서구, 충남 홍성군·금산군·당진시·보령시·부여군

• 37사단(1) : 충북 옥천군

• 50사단(1) : 경북 영주시 

2. 특별재난지역 훈련자원 현황 

구 분 계 31사 32사 37사 50사

인원(명) 45,080 14,334 27,037 562 3,147

내 용 -
• 함평(882)

• 순천(13,452)

• 대전서구
(13,778)

• 홍성(2,945)

• 금산(1,565)

• 당진(4,318)

• 보령(3,095)

• 부여(1,336)

• 옥천(562) • 영주(3,147)

3. 예비군 면제관련 법령 및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[참고]

4.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가. 훈련면제 관련 사실을 홍보(e-mail, SMS, 유선 홈페이지 등)

          * 작전사 全 예비군부대 홍보 : 해당지역 부모 또는 자녀 거주 고려

나. 읍·면·동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'피해사실 확인서' 접수 후 훈련면제 조치

          * 이월훈련은 면제조치 미적용


